
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의안
번호 제43호       제안년월일 : 2006. 10. 4
의결

년월일
2006. 10. 19

(제131회)       제  안 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    문
  ○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06년 11월 22일부터 

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한다. 

2. 제안이유
  ○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, 부천시의회 

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
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
제2차 정례회 초로 정함으로써,

  ○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07년도 예산안 등 
각종 안건 심사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  ○ 2006년도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(안)




